
* 담당 수사관은 이 양식을 병원 현장 또는 후속 조사 중 증거물 감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일리노이주 형사소송법(725 ILCS 203/35(c))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서 또는 

성폭행 상담센터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물 감정 동의서에 서명한 피해자에게도 이 양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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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증거물 감정 관련  

피해자 정보 수혜권 의무 고지* 
 
귀하는 본 사건에서 수집된 성폭력 증거물에 대한 감정에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사기관은 귀하의 요청에 따라 증거물 감정과 관련하여 다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는 해당 정보를 대신하여 수령할 대리인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다음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성폭력 증거물이 일리노이주 경찰범죄수사연구소(Illinois State Police Crime 

Laboratory) 또는 해당 기관이 지정한 기타 적절한 연구소로 발송된 날짜.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물을 연구소로 발송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귀하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2. 연구소가 수사기관에 제공한 검사 결과(다음 항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DNA 검사 결과  

• 소변이나 혈액 샘플에서의 약물 검출 여부와 검출된 약물에 관한 정보. 

귀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은 연구소로부터 결과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귀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정보 요청 방법  
 
지금 바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추후 아래 주소 또는 전화번호로 해당 수사기관에 연락하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가능한 경우) 



* 담당 수사관은 이 양식을 병원 현장 또는 후속 조사 중 증거물 감정에 동의한 피해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일리노이주 형사소송법(725 ILCS 203/35(c))에 의거하여 수사기관에서 또는 

성폭행 상담센터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물 감정 동의서에 서명한 피해자에게도 이 양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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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귀하 또는 귀하가 지정한 대리인은 정보를 제공받을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및 관련 정보의 변경 사항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